
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한 이유설시의 정도

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하다

고 하기 위해서는 그 이의재결의 감정평가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비하여 어떤 점에 차이가 

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 (대법원 2000.11.28. 선고 98두18473 판

결)


